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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현재 존치되고 있는 충북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지정 당시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재검토 하고,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촉구

하고자 함.

□ 제안이유

❍ 대전권역으로 묶여 약 50년간 존치되고 있는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

(현도면 일부, 옥천군 군서·군북면 일대/ 면적 약 54㎢) 지역은 취

약한 인프라시설과 생활여건의 악화로 사람이 살지 않는 생활사막화

공간으로 전락하며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방 소멸지역이 되었음.

❍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공유자원의 희생양이 되었음에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역 주민이 감수해야 했던 부당한 불이익과 피해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정당한 지원이나 보상에 대한 방안을 

반세기가 지나도록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충북도의회는 충북지역에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당시

본래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

드리며, 충북지역의 발전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 보내는 곳 : 대통령,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청주시장,

청주시의회 의장, 옥천군수, 옥천군의회 의장

붙임  건의안 1부.



충청북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건 의 안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70년대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경관 및 녹지대 보호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1971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서울·부산·대전과 같이 당장 인구 집중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주변지역”, “춘천·청주 등 장래 도시가 팽창 될

우려가 있는 도청 소재지 주변지역”이라는 기준으로 1973년 충북지역에

총 236.7㎢의 면적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2년에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 한 이래, 충북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20여년간 56.6㎢ 중 단 4.6%인 2.6㎢만 해제 되었을 뿐

약 54㎢의 개발제한구역은 50년째 유지되어 오며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및

옥천군 군서ㆍ군북면 일대 개발제한구역 지역의 발전 저하와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공유자원의 희생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지역 주민이 감수해야 했던 부당한 불이익과 피해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정당한 지원이나 보상에 대한 방안을 반세기가

지나도록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충북지역에 존치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당장 인구 집중을 억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주변지역’이라는 당시 지정 목적이 무색하게도

취약한 인프라시설과 생활여건의 악화로 사람이 살지 않는 생활사막화 공간

으로 전락하며 지역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지역소멸의 위험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증시켜 지역의

화합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올무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소재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죽전·시동·선동리 등

10개리에 걸쳐 24.91km가 존치되고 있는데 이는 현도면 면적의 57.3%에

달합니다. 옥천군의 경우 2021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충북도 내 대

표적인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충북지역에 존치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당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드리며, 충북지역 개발제한

구역의 전면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오니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 6. 24.

충청북도의회


